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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원

제 3 부

결

사 건 2010도1920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반(도주차량)

피 고 인 피고인

상 고 인 피고인

원 심 결 수원지방법원 2010.1.21.선고 2009노5118 결

결 선 고 2010.4.29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단한다.

원심 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,피고인이 시와 같이 도로변에 이 사건 자동차를

주차한 후 하차하기 하여 운 석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

운 자 거의 핸들 부분을 운 석 문으로 충격하고,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에

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장에서 이탈하 다면,특정범죄 가

처벌 등에 한 법률(이하 ‘법’)제5조의3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 자,즉 자동차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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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

하 는바,법 제5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도주차량 운 자에 한 가 처벌규정은 자

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 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

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 에 강한 윤리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

하여 이를 가 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 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

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․신체의 안 이라는 개인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

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는 ( 법원 2003.4.25.선고 2002도6903 결,

법원 2004.8.30.선고 2004도3600 결 등 참조)등에 비추어 보면,원심의 와 같

은 단은 옳은 것으로 수 할 수 있고,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 제5조의3제

1항 소정의 ‘교통’의 해석에 한 법리를 오해한 법 등이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여 법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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